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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상 통안 진단 도는 연안에   항행에 향  미 는 각  해상사업  해 생할 수 는 험  

 사· ·평가하  해 2009 에  후에 도 에 한 여러 연 가 수행 어 다. 러한 연 결과  하여  

도  미비  색 한 결과, 안 진단 결과에 라 해상사업  수행 었는지 검 하  한 차  안 진단  주  과   하  

 시뮬   검 하  한 사후 리  규  미 했다. 사후 리 도 도  필  드러 에 라  

사 도  경 향평가 도  도 통안 진단 도  체계  하 다. 그리고 해상 통 야  미비  개 하  한 안

 체  시하 다. 본 고  안  진단  도  검 하고 진단결과  행  담보함  해상사업과  재  

험  거하고 해상 통안 에 여할 것  다.

핵심용어 : 해상 통안 진단, 시뮬 , 가상 실, 도 통안 진단, 경 향평가, 사후진단

Abstract :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was institutionalized in 2009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urveys, measurement and the evaluation 

of navigational hazards that might occur in coastal waters in the course of marine work. Related researches that dealt with the reform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found that there were no rules or regulations for verifying whether marine work conformed to audit results and reviewing 

the exactitude of ship handling simulations which were a crucial part of the scheme.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adopting an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in the field of maritime traffic,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 audit act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Impact Audit Scheme and the Road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proposed specific articles for revising Maritime Safety Act in order to break out from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current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It is expected that a newly proposed legal system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audit results and the 

exactitude of audits will help improve maritime traffic safety by eradicating potentially hidden hazards related to marine work.

Key Words :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hip handling simulation, Virtual reality, Road traffic safety audit, Environmental impact audit, Ex post 

facto audit

11.  론

항만  건  통항에 사 는 해역에 는 

시  등   안 항행에 미 는 도  사 에 평가하

여 재  험  미연에 거함  해양사고  

하  하여 2009  해상 통안 진단 도가 도

어 2010  시행 고 다.  도는 운항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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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  하지 아니하도  간과 항행여건 사

에 재하는 험  거하는 역할  하고 는 

 도 , 간 과실  해양사고  주  원  꼽

고  에  도  과 역할  욱 크다(Kim 

and An, 2015). 

해상 통안 진단 도가 시행  래 여러  연

가 꾸  진행 었  크게  가지  다. 

첫째, 진단시행  한 술  개 안에 한 연  

진단 술    시뮬  고도 에 한 



연 (Lee, 2011),  역  통한 해상 통 도 

고찰(Park and Jeong, 2014) 해상 통 도 평가   

통한 진단 술  개 연 (Um et al., 2012) 등  다.

째,  책결  업 개  도 할 수 는 

사항  해상 통안 도  원 한 시행   

한 해상 통안 진단 업 리 프 스 안(Kim et al., 

2012), 해상 통안 진단   사업  안 시

(Kang et al., 2012), 개 에  진단업  처리 차 

에 한 연 (Cho et al., 2012) 등  다.

째, 개  필 한 사항  해양시  등  공

 후에 사 진단 태  해상 통안 진단   

루어 는지 평가하  한 사후진단 도  도 에 한 연

(Kim, 2012), 해상 통안 진단 도 틀 개  하여 

사  평가 도에  고 는 타평가  해상

통안 진단 도에 하여 타평가  계하고 

검  통해 타평가  한 연 (Cho et al., 2013), 

해상 통안 진단 도  개 사항  시 에 라 량

한 결과  진단 상사업  체 , 사후 진단평가 개  도

 등  도 해 낸 연 가 다(Cho and Cho, 2013). 또한 우

리 라 경 향평가 도   스 핑(Scoping) 운 실

태 비  통해 해상 통안 진단 도에 도  안한 

연 (Kim and Cho, 2012)  진단 가 에 해진  

었는지 검 하는  책 과 역할   하고 

컨 트 시스  도  등  주 한 연 가 다(Kim, 2015). 

근 4 간 루어진 진단 상사업  검 해 보  Table 

1과 같   미  등 안시  건  62 %  가  많

 루어 다. 골재채취  단지 역  등  27 %  

 고 , 해상 단 량   건  11 %  

가  었다.

Year
Works

2013 2014 2015 2016 Sum

Pier construction 13 14 6 4 37

Area occupation 1 6 6 3 16

Bridge, sea-wall 1 4 1 1 7

Total 15 24 13 8 60

Table 1. The number of audit times (2013. 1. ~ 2016. 9.)

진단 상사업  89 %  차지하는  해상 단 량 

건  사업  간  어 생할 수 는  지 한 

실  연  에는 해안  압해도  암태도  연결하

는 새천  공사에  업공 에 라 항행여건  달라

짐에 라 지  안 책과 리가 필 함에도 하

고 사업 시행  안 진단만  시행하고 어  보  

필 하다는 지  었다(Park et al., 2012). 

상  연 결과 에 첫째  째  주 처에  

하는 진단시행지  개 하거  주 처  책 결

에 라 시행  가능한 야 다. 째   심

 거쳐 해사안  개 해야만 도 할 수 는 사항 므

 하  한 가연 가 필 하다고 단하 다. 

라  본 연 에 는 해상 통안 진단 도가 시행  

후  연  에 도개  필 한 사항  식별하고 가

연  시행하  사 도  사  검 함  

행 도 개 에 필수   시안  시하고  한다. 

2. 도개 사항 검토

2.1 스 핑 도 도입 

Kim and Cho(2012)는 안 진단시행지 에  든 진

단항 에 한  시행  진단결과  신뢰 , , 

공  등  고하는  도움  지 않는다고 보고 진단 

평가항  사업별  하여 할 수 도  함  

진단에 는 비 과 시간   수 , 평가시행

과 에  해 계  참여  보 함  사  갈등

 할 수 다고 평가하여 스 핑 도  도  주

하 다. 

우리 라에  스 핑 도  사 는 경 향평가

도  들 수 다. 동 도는 진단  평가 도 에 가  

랜 역사  갖고  개 연  Fig. 1과 같다. 원  

1977 에  경보 에  행  개 사업  

상  한 사 도 다. 1979 에 사 가 경

향평가   변경 었고, 1981 에는 평가 상사업  

공공단체,  사업  어 , 1986 에는 

민간  시행하는 사업 지  행 도  근간

 루게 었다. 

스 핑 도는 경 향평가 도  개 과  1999 에 

경· 통·재해 등에 한 향평가   경

향평가  비  실  해 사업 가 신청하는 경우

에 경 향평가  평가항 과  미리 하고  도

었다. 

2008 에는 경· 통·재해· 에 한 향평가  

경 향평가  개  스 핑 도는 사업  신청주

에  든 평가 상  었 , 주민 견 재수

 항  신 었다. 그리고  내  보통신망  

통해 공개  하  경 향   사업에 해 는 

간 평가 도가 도 었다. 



Fig. 1. History of Environmental Impact Audit.

경 향평가 도는 도  지 35  경과 는 동안 수

차  개  거쳐 체계  었 , 행과 같  도  틀

 2011 에는 Fig. 2  같  사 경 검 도  경

향평가  통합함  갖 게 었다(M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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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Environmental Impact Audit.

해상 통안 진단 도에  스 핑 도는 단  

에 는 도  실  해 상사업    

시해   란  지하고, 는 상사

업   차별 하여  평가  하지 않도  하는 

것도 개 안  하 라 보고 다(Lee and Cho, 2014).

2.2 사후 리 도 검토

Park et al.(2012)  2011  9월  2018  8월 지 공사가 

진행 는 3,584미  새천  공사에 어   건

 해  공사  , 업    지  등 

새 운 항행 애  생  하여 항행여건  욱 열악

하게  해양사고 생 가능  가하고 다고 하

다. 공사 간에  각도 변 , 공사  등에 한 

후  한 지식별 곤란, 업순시  VHF 미탑재

 통항 과 사 통 가, 수역  공사  통항

 항 도 가, 시공사  안 책 행여  감시

 등  지 하  항행여건  업공 에 라 

 지  안 책 리가 필 함에도 하고 사업 시

행  안 진단만  시행하고 어  보  필 하다고 

지 하고 다. 라  해상 량 건  등 업공 에 라 

항행여건   안 진단 상사업에 하여는 업

진행에  후  강  할 수 는 근거 마  필

하다고 결  내리고 다. 

또한 해상 통안 진단  주  차   시뮬

 수  한 가상 실 공간에  진행

 에 시뮬  건에 라 결과 값  달라질 수 

다(Kim, 2012). 실  2013 에는 안 진단 시행시 

시뮬  평가과 에  가 지   다(Kim, 2015). 

라  사후 리 도  통해 가상 실에  시행  평가

결과   하  한 차 마  검 해 볼 필

가 다. 

2.2.1 사사례 검토

경 향평가 도는 사업계 에 한 향  경험 고 

과학   한 결과  탕  경피해 감

책  수립하는 과 다. 에  고  

에 검  해 해당 사업 착공 후에 그 사업  주변 경

에 미 는 향  사업 가 사하고 그 결과  사업  승

한 에 통보하도  하고 다. 러한 사후 리 도  

해상 통 야에도 도 해야 할 필  여러 차  주  

 (Cho and Cho, 2013; Kim, 2012; Cho, 2011), 도

통 야에 도 도 어 다. 

2.2.1.1 도로 통분야 사례

도 통 야에 는 2008  도 통안 진단 도가 

시행 고 다. 진단시행  “ 계 개통 운 ” 단계  

누어 진하고  에 개통  단계  운  단계  

사후 리  개  보아야 한다. 

해상 통안 야에 는 사업 시행 에 실시하는  

째 단계  진단과 운 단계에  시행하는  째 진단  

재하지 않는다. 다만  째 단계  진단  통안

에 라 건  시행 고  그림 3과 같  에  

근 3 간 사망 3건 상 또는 상 상  통사고가 10

건 상 생하여 해당 도 시   사한 결과 

결함  견 었  경우 등 다(MOLIT, 2014).



1. Application areas

 1) Crossroads or crosswalks, upto distance of 150 m from 

the end of crossroads or crosswalks

 2) Upto distance of 600 m in designate cities, 1,000 m in 

the outside of designated cities

   

2. In case of any deficiency found major risky factors in 

any road facilities which could lead to traffic accidents as 

a result of road safety inspection.

Fig. 3. Guideline of Traffic Safety Audit.

 

 같  사고  한 진단  수행하 에도 그 결

과에 한 합리  심  가능한 사건  생하는 경우에

는 재검 가 필 하다는 견지에  해상 통 야에 도 사

고빈  해역에 한 특별진단 도 도  검 해 볼 필 가 

다. 러한 특별진단 또한 사후 리  하  할 

수  것 다. 

2.2.1.2 자연환경분야 사례

연 경 야에  러한 체 는 1990 에 어 1991

 시행  경 책 본  도 었  1993 에 

 경 향평가    었다(EIAA, 

2016). 사후 리는 내  행여  검과 사후 경 향

사  루어진다. 사후 경 향 사는 상 지역  재 

경  살펴보는 것  에 상 지역  경  

사업 에 하지 못한 상태에 게 다  그 상태  

도, 양상에  합한 보  필  한다. 라  

차는 ‘사  사, 향 , 감 책수립’  는 것

 아니라 ‘사후 경 향 악, 감 책에 한 수   보

’ 지 포함 어야  과 다(KEI, 2011). 처럼 사후

경 향 사는 개 사업 시행 에 수립하여 사업계 에 

시  경 향 감 책   검 하고 개 사업

 야 하는 경 향  하  지 가능한 개 계  수

립  도한다는 도  달  수단 라고 평가 다. 

2.3 사후 리 도 도입 

사후 리 도는 사 진단 도  개 하  한 한 

수단  연 경 야에  고  도 통안

진단 야에 도 시행 고 다. 그러  사 진단 라는 동

한 개  시행 는 해상 통안 진단 야에 는 사업 

시행 에 루어지는  진단만  뿐  사업시행 

 사업  료  후에 검  한 차는 재하다. 

또한 도 통안 진단에  사고빈  지 에 한 특별

통안 진단  수행하는 것과 같  개  사후 리 안 

도 , 진단 결과  도  사업   공 후 안 책  

시행여   검 하  한 근거  필  한

다. 또한 사후 리는 진단   과  다시 시행할 필 는 

없  에 필 한 항  해 내  해 스 핑 도  

하여야 할 것 다. 

3. 도개 방안 법

3.1 해상 통안 진단 도 개  연

해상 통안 진단 도는 2009  해상 통안  개 에 

라 도 었  1 간 시행 간  어 시행 과 시

행규  었다. 2011 에 해사안  개  

당시 동  시행규 에 라 진단  검   시행

하  해 안 술공단  해사안 연 가 

 지 었다. 

Amendment/
Enforcement

Contents

2009.5.27/
2010.5.28

Introduction of the scheme

2014.1.7/
2014.4.8

Deregulation from cancelation of registration to 
suspension of business on condition that an audit 
institution does not report the change of 
registrated condition

2014.3.18/
2014.3.18

Terminology change of audit institution’s 
qualification from a quasi-incompetent person or 
an incompetent to guardianship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2014.5.14/
2014.11.15

Change of audit scope and target business

Table 2. Amendment history of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2014 에   개  었  주  개 사항  Table 

2  같다. 해상 통안 진단 행업 가 변경등  하지 아

니한 경우 등  취 하도  한 것  업 지  하도  

규  하 , 민  개   산·한

산 도가 후견 도  변경  것  하여 안 진단



행업  등  결격사 에  산  한 산  피

후견 과 피한 후견  체한  다. 

가  주 할 만한 도 변 는 2014  5월 14 에  개

하여 같  해 11월 15  시행  해사안  개  

12581 다. 개  취지는 해상 통안 진단 상사업  

  안 진단  에 하여 하도  하는 등 행 도

 운 상 타   미비  개 ·보 하 는 것 었다. 

3.2 해상 통안 진단 도 개

3.2.1 진단 상사업 범  검토

2014 에 개  해사안  15 3항에는 ‘해상 통

안 진단  실시하고 안 진단  하여야 하는 안

진단 상사업  는 통  한다.’라는 규  

신 었다. 는 같   2 16 에  진단 상사업  

미 규 하고  필 하다  시행규  가 지

할 수 도  하고 는 도 도  당시  (MTSA, 2009)

과 지 못한 결과  낳았다. 당  도는  사

업에  진단  수행하  필 하다   하는 포

 체 (Inclusive system) 다. 그러   개  새 운 

도는 해진 사업만 진단  도  하는 개별  체 (Exclusive 

system)  변경 었  다. 

러한 격한 도 변 에 라 상  못한  사각

지 가 생  수 다. 라  안  심 시 야 하는 시

각에 는 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 , 한 

 특별  하는 사업  진단 상에 포함 도  도

   필 가 었다고 단 다.

또한, 개   시행 에 는 진단   상사업  

다시 하고 는  ‘  100미  상  ’, ‘수심 4미

’, ‘ 고  60 트 상  ’, ‘10 % 변경’, ‘20 % 변

경’ 등  수   개  도 하여 상사업   열

거하고 다. 그러  우리 라 연안  항행하는  

가 70미 에도 하고(MMU, 2015) 100미   

도 함에 라 수   여객과 승 원  탑승하고 는 

100미  미만 여객  등   수 는 결과  하

다. 러한 수   실험   리   없  

도  향후 해상 통안 에  야 할 수 

므  개  필 하다고 단 다. 

진단 상사업  가 필 한 경우라  ‘해상사업에 

한 해상 통 향 단  어 움  고, 객 고 공

 지하  해 사  비검  식  스크린  통해 

상사업에 한 해상 통 경 향  도  하여 안

진단  실시할 것 지, 아닌지  단하는 프 스’  도

하거 (Kim, 2015), 경 향평가 도에  시행하는  

같  같   상사업 라도 주변 경  고 하여 

별  하고 그 별  평가항  해  평가하

는 스 핑 도  도 함   포  체 (Inclusive 

system)  지하 도  진단   항   

수 었다(Cho, 2011). 라  해사안  15 3항  삭

하고 안  스크린과 스 핑 도  시행할 수  

것  단 다. 

3.2.2 진단시행지침의 법 근거 보

 주  가에   산과 어 책  

 달 하는 가  한 다. 그리고 책  

달 하  해 민   리  한하거   

과할 수 에 없는 경우에는 헌 에 라 그 책  드시 

에 담아야 한다(MOLEG, 2013). 다만  에 

 술 · 차  사안 라  하  규 에  수 다. 

행 해상 통안 진단시행지  진단시행  한 술

차  규 라고 할 수  개 사업 에게 행

 과하고 는 진단 도  실질  운 하  

한 규 라고 볼  시행근거가 해사안  시행규  별  

5, 6, 7  비고란에  ‘  고시한다.’라는 규 뿐 어  

고시 내  과 함에 비 어 볼  상  근거

항  마 하는 등 보  필 하다. 

진단시행지 에는 사후 리 도  운 주체별 역할, 비

, , 평가 등과 한 체  내 과 도 운  

에 한 주  검  한 민· ·학 원  과 같  

사항   에 라 규  할 수 도  비 어야 

할 것 다. 

3.2.3 진단결과 검토 문  지

안  45 에 라 립  안 술공단  

해사안  시행규  11 4항에  안 진단  

 검  한  지 어 다. 그러  

Kim(2015)  안 진단 도  운 실태,  운 에 

 SWOT , 내  사 사 등  통해 재 지  

에 한  근거가 뚜 하지 않아 지원· 향 

등에 한 한 과 략  수립 어 지 못하다고 

지 하   가지 안  시하고 다. 

1)  직  운 체계 개 , 진단  질  향

상 등  해 담 컨 트 도 도

2)  업  공  향상  한 

 업 수행 근거 

3) 진단 주체에 한 프 그램 마

 같   달 하  해 는 에 진단실시결

과 평가·검  한  지   재  지원근거

 마 해야 한다고 본다. 



3.3 법령 개 안 안 

 같  연  합하여 진단 상사업  에 한 

해사안  15 3항  삭 하고 항  크지 않

도 시  는 사안  아래  같   가지 

신  시안  시한다.

1) 18 3(사후진단  특별진단) 사업 는 해당 사

업  착공한 후  공한 후에 그 사업  주변 해상 통 

경에 미 는 향  사( 하 “사후진단” 라 한다)하고, 

그 결과  해양수산   승  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사업 는 사후진단 결과 주변 해상 통 경  

험  거하  하여 가 필 한 경우에는 지체 없  

그 사실  1항  에게 통보하고 필 한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  해양수산  하는 규  

상  해양사고가 생하거  1항에  평가  결과 

 항행안 에 한 해( )  미  우 가 는 

경우에는 별도  진단( 하 “특별진단” 라 한다)  실시할 

수 다.

2) 18 4(진단결과  평가) 해양수산  실

진단  지하고 해상 통안 진단  술수  향상시키

 하여 해상 통안 진단, 사후진단  실시결과  평가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  1항에  평가  

하여 99 3항에 라  지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18 5( 료    비  담) 해양수산

 18 4에  진단결과  평가  시행하  해 

필 한 경우 사업 , 진단 행업  또는 승  에게 

 료   청할 수 다. 15 에  해상

통안 진단, 18 3 1항에  사후진단  한 비

 사업 가 담한다. 해양수산   1항에 

 비  산  하여 공 하여야 한다.

4) 18 6(해상 통안 진단시행지 ) 해양수산

 해상 통안 진단, 사후진단, 특별진단  체계

고  시행  하여 해양수산  하는 에 

라 해상 통안 진단시행지 ( 하 “시행지 ” 라 한다)

 하여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5   

18 3에  해상 통안 진단  실시하는 경우에는 1

항에  시행지  수하여야 한다. 

4. 결 론

2009 에  해양사고  한 근본  책  하

 도  해상 통안 진단 도  그간 운 경험  탕

 사후진단, 스 핑 도, 진단 술  등에 한 꾸

한 연 가 진행 었다. 

진단 도가 사  합  포 하고 는 도라는 

에  스크린과 스 핑 도는 필 한 진단항  하

거  진단 체  함  사업  편  도 하고 

행  낭비  할 수 는 도 다. 라  개별  시

스  진단시스 (Exclusive system)  도 하지 않고 도 객

과 공  지하  사 진단  사후진단  실시

할 것 지 아닌지  단하는 프 스  도 할 수 었

다. 그러  2014  해사안  개  통해 진단 상사업  

 시킴  해상 통안  고라는 에 는 

퇴행  결과  낳았다고 볼 수 다.

에 본 연 에 는 진단 상사업  에 한 해사안

 15 3항 삭  안한다. 그리고 해사안 에 

진단실시 결과  검 , 사후 향 사  또는 진단  

 수  평가하  한  근거  마 하  하여 

 개   아래  같  시하 다. 

1) 사후진단  특별진단  근거마

2) 해상 통안 진단 사후진단 특별진단  실시결과 평

가  평가  지 과 지원

3) 각  비  담근거 마   담주체 

4) 진단시행지  운  근거

다만 각  본고에  검 한 술 , 행  사항에 한 

연 결과는 주  책결 에 라 시행  가능한 사

항 라고 보아 해사안  개 안에 는 하 다. 

향후 과 는 진단 상사업  에 한 과학  검

 하 규  겨진 사항에 한 안, 사후진단과 특

별진단에 필 한 항  스 핑하  한 객  차  

량  에 한 연 가 진행 어야 할 것 , 사고빈  

해역에 한 특별진단 도 등 새 운 도 시행근거에 라 

어느 수  사고  빈 하는 것  보아야 하는 지 등  

하 규 에  시하  한 연  과  겨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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